


㈜중앙감정평가법인

과          목 금          액 비          고

문서번호 :  중앙 112025-0806-001

평 가 수 수 료 982,719   
(1,041,749,900x(8/10,000)+395,000 ) * 0.8 
≒982,719    여비교통비 225,600  

    물건조사비 60,000  
    공부발급비 5,000  
    기 타 실 비 10,000  

    특별용역비 179,000  

공  급  가  액 1,462,000    1,000원 미만 절사

부 가 가 치 세 146,200  

합          계 1,608,200  

기납부 착수금 —  

1,608,200  

붙   임 :  감정평가서       부

 경남은행     207-0048-8273-04     (주)중앙감정평가법인

    토지조사비 —  

청 구 내 역

( TEL: 052-261-1505, FAX: 052-261-1504 )

수       신 :  울산지방법원 사법보좌관 조국희

제       목 :  감정평가 의뢰에 대한 회신 및 수수료 납입통지

1. 2025.08.05   자 귀 제 『 』 호로2025타경1315

의뢰하신 『 』 에경상남도 양산시 상북면 상삼리 331외      

대하여 붙임과 같이 평가하여 회보합니다.

2. 위  건에  대하여  감정평가  보수  기준에  의거  아래와  같이  평가수수료를 청구하오니 정산하여 주시기

바랍니다.

479,600  

나. 송 금 처

실
 
 
 
 
비

1

가. 평가보수

, 수수료산정내역서

*수수료 입금시 입금자 명의를 감정서번호인 "0806001" 로 해주시면 감사하겠습니다.

『 사업자등록번호 : 610-85-35720  』

정 산 청 구 액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       계

울  산  지  사  장  



울  산  지  사  장  

평가서번호: 112025-0806-001

수          신: 울산지방법원 사법보좌관 조국희 

평가배분액
1.0배분 평가액 1.5배분 평가액 총    액

\1,041,749,900 - \1,041,749,900

수수료율
 
및
 

기초수수료

평 가 가 액 적용가액 산정금액수수료율

5천만원까지 50,000,000 250,000 

5천만원초과  495,000 

  5억원초과  450,000 

 10억원초과  33,399 

 50억원초과 

100억원초과 

500억원초과 

합       계

여비교통비 225,600 

물건조사비 6동 x 10,000원 60,000 

공부발급비 등기사항전부증명서 3부 x 1,000원 토지이용계획확인원 2부 x 1,000원 5,000 

소          계 479,600 

공  급  가  액 평가수수료 + 실비(공급가액 1,000원미만 절사) \1,462,000 

부 가 가 치 세 146,200 

실
 
 
 
비

250,000 

450,000,000 1만분의11

500,000,000 1만분의 9

41,749,900 1만분의 8

기납부 착수금  

정 산 청 구 액 공급가액 + 부가세 - 기납부 착수금 \1,608,200 

수수료산정내역서

토지조사비 — 

1000억원초과 

요율

 

x1.0

x1.0

x1.0

정산청구액:

공급가액 × 0.1

3000억원초과 

6000억원초과 

1조원 초과분

기 타 실 비 사진 10컷 x 1,000원 10,000 

특별용역비 집행관실 원조 179,000 

평
가
수
수
료

1.0배 (1,041,749,900x(8/10,000)+395,000 ) * 0.8 
≒982,719

982,719 

1.5배 — 

기      타 — 

소      계 982,719 

1,228,399 

 일백육십만팔천이백원정 (\1,608,200.-)

5억원까지 

10억원까지 

 50억원까지 

100억원까지 

500억원까지 

1000억원까지 

3000억원까지 

6000억원까지 

1조원까지 



전은정 외 1명 소유물건(2025타경1315)

울산지방법원 사법보좌관 조국희

감정평가서

   의  뢰  인 :

   건       명 :

   평가서번호 :        중  앙   112025-0806-001      

APPRAISAL REPORT

 이  감정평가서는  감정평가  의뢰목적   외의  목적에   사용하거나  타인(의뢰
 인   또는   담보감정평가   시   확인은행이  아닌 자)이   사용  할  수  없을  뿐
 아니라   복사,   개작(改作),   전재(轉載)할   수   없으며  이로   인한   결과에
 대하여  감정평가법인등은  책임을  지지  않습니다.

㈜중앙감정평가법인
Joong-ang Appraisal Co., Ltd
울산 광역시 남구 번영로 195 동문아뮤티상가 405호
(신정동)
울산지사 : T) 052-261-1505 F) 261-1504
 e-mail  :  jungang16@kapaland.co.kr
 home-page :  http://www.jaa.co.kr



경  매

시장가치

--

감정평가목적

기준가치

감정평가조건

울산지방법원 사법보좌관 조국희

울산지방법원 경매7계

전은정 외 1명

의 뢰 인

제 출 처

소 유 자
(대상업체명)

감정평가사 (인)

감정평가액

목    록
표시근거

기준시점
귀 제시목록

작성일조사기간

2025.09.04

공부(公簿)(의뢰) 사  정 감정평가액

종류 면적(㎡) 또는 수량 종류 단가 금액(원)

( 토지, 건물) 감정평가표

2025.09.04 2025.09.04

112025-0806-001

면적(㎡) 또는 수량

감
 
정
 
평
 
가
 
내
 
용

주현식

이 감정평가서는 감정평가에 관한 법규를 준수하고 감정평가이론에 따라 성실하고 공정하게

작성하였기에 서명 · 날인합니다.

(주)중앙감정평가법인     울산지사장 심  태  보  

일십억사천일백칠십사만구천구백원정 (\1,041,749,900.-)

1,286.9 752,000 967,748,8001,286.9 토지토지

136.95 288,000 39,441,600136.95 건물건물

131.2 - 30,934,500(131.2)
제시외
건물

제시외
건물

2식 - 3,625,000(2식)
제시외
물건

제시외
물건

합  계 \1,041,749,900

심

사

확

인
심사자 : 감정평가사 (인)

본인은 이 감정평가서에 제시된 자료를 기준으로 성실하고 공정하게 심사한 결과 이 감정평가

내용이 타당하다고 인정하므로 이에 서명 · 날인합니다.

심태보



기
호

소재지 지번
지  목 면    적  (㎡) 감  정  평  가  액

비    고
공  부 사   정 단가(원/㎡) 금    액 (원)

( 토지ㆍ건물) 감정평가명세표
Page : 1

112025-0806-001

용  도

용도지역

구       조

대 1,238.91 경상남도 331 931,652,800752,0001,238.9 제2종

양산시  일반주거지역

상북면  

상삼리  

 

주택2 " 331  블록조

[도로명] 위지상 관찰감가 슬래브지붕

136.95경상남도 1,300,00039,441,600288,000136.95 단층

양산시 x10/45 

상북면  

상삼1길  

68  

 

대 483 " 351-1 36,096,000752,00048 제2종

 일반주거지역

소  계 \1,007,190,400 

 

[제시외 건물]  

 

주택ㄱ 경상남도 331  경량철골구조

양산시  판넬지붕

36상북면 800,00024,660,000685,000(36) 단층

상삼리 x 30/35 

관찰감가 

가추ㄴ " "  파이프조

 썬라이트지붕

9 80,000477,00053,000(9) 단층

x 10/15 

관찰감가 

가추ㄷ " "  파이프조

 판넬지붕

67.5 80,0003,577,50053,000(67.5) 단층

x 10/15 

관찰감가 



기
호

소재지 지번
지  목 면    적  (㎡) 감  정  평  가  액

비    고
공  부 사   정 단가(원/㎡) 금    액 (원)

( 토지ㆍ건물) 감정평가명세표
Page : 2

112025-0806-001

용  도

용도지역

구       조

보일러실ㄹ 경상남도 331  샌드위치판넬조

양산시  샌드위치판넬지붕

3.7상북면 300,000555,000150,000(3.7) 단층

상삼리 x 15/30 

관찰감가 

 

창고ㅁ " "  조적조

 슬라브지붕

15 500,0001,665,000111,000(15) 단층

x 10/45 

[제시외 물건] 관찰감가 

 

태양광 1식ㅂ " " 의뢰번호2925,000-(1식) 

설비 지붕 위 설치 

 

 

태양광 1식ㅅ " " 의뢰번호22,700,000-(1식) 

설비 지붕 위 설치 

 

소  계 \34,559,500 

합    계 \1,041,749,900

-  이 하 여 백  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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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� 감정평가�개요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. 감정평가�목적

본건은� 경상남도� 양산시� 상북면� 상삼리� 소재� '양산희망학교'� 남측� 원거리에� 위치하는� 부동산으로서,� 울산지방

법원의�경매목적을�위한�감정평가임.

2. 감정평가의�근거�및� 기준

본� 감정평가는� 「감정평가� 및� 감정평가사에� 관한� 법률」,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,� 「감정평가� 실무기준」� 등� 관계

법령의�규정과�제반� 감정평가이론을�적용하여�감정평가하였음.

3. 기준가치�및� 감정평가조건

가. 본건은� 「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」� 제5조� 제1항의� “시장가치”를� 기준으로�감정평가액을�결정하였음.

나. 별도의�감정평가조건은�없음.

4. 기준시점�결정�및� 그� 이유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9조� 제2항에� 따라� 대상물건의� 가격조사� 완료일자인� 2025년� 9월� 4일을� 기준시점으

로�결정함.

5. 실지조사�실시기간�및� 내용

「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」� 제10조� 제1항에�따라� 본건� 감정평가를�위한�실지조사는� 2025년� 9월� 4일에� 시행하여�

대상물건의�현황�등을� 직접�조사하고�가격자료를�수집하여�분석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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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감정평가방법

가. 감정평가�방식

1) 원가방식� :� 원가법�및�적산법�등� 비용성의�원리에�기초한�감정평가방식

2) 비교방식� :� 거래사례비교법,� 임대사례비교법�등� 시장성의�원리에�기초한�감정평가방식�및� 공시지가기준법

3) 수익방식� :� 수익환원법�및� 수익분석법�등�수익성의�원리에�기초한�감정평가방식

나. 토지

1) 토지의�감정평가방법�적용�규정�

「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」� 제14조�제1항에�근거하여�토지는�공시지가기준법을�주된�방법으로�적용함.

2) 적용�감정평가방법

가) 공시지가기준법

「감정평가� 및� 감정평가사에� 관한� 법률」� 제3조� 제1항에� 따라� 감정평가의� 대상이� 된� 토지와� 가치형성요인이� 같

거나� 비슷하여� 유사한� 이용가치를� 지닌다고� 인정되는� 표준지의� 공시지가를� 기준으로� 대상토지의� 현황에� 맞게�

시점수정,� 지역요인�및� 개별요인�비교,� 그� 밖의� 요인의�보정을�거쳐� 대상토지의�가액을�산정하는�감정평가방법

임.

나) 거래사례비교법

대상물건과� 가치형성요인이� 같거나� 비슷한� 물건의� 거래사례와� 비교하여� 대상물건의� 현황에� 맞게� 사정보정,� 시

점수정,� 가치형성요인�비교�등의�과정을�거쳐�대상물건의�가액을�산정하는�감정평가방법임.�

다) 토지� 시산가액�조정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2조에� 따라� 공시지가기준법을� 적용하여� 산정한� 시산가액을� 거래사례비교법으로� 산

출한�시산가액과�비교하여�합리성을�검토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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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건물

1) 건물�감정평가방법�적용�규정

「감정평가에�관한�규칙」� 제15조에�근거하여�건물은�원가법을�주된�방법으로�적용함.

2) 적용�감정평가방법

가) 원가법

대상물건의�재조달원가에�감가수정을�하여�대상물건의�가액을�산정하는�원가법을�적용하여�평가하였음.

나) 건물� 시산가액�조정

건물은� 원가법을� 주된� 방법으로� 적용하여� 평가하였으며,� 건물만의� 거래사례� 포착이나� 수익환원법의� 적용이� 어

려워�다른� 감정평가방법을�적용하는�것이�곤란하여�주된�방법에�대한�합리성�검토는�생략하였음.

라. 일괄� ‧ 구분� ‧ 부분감정평가를�시행한�경우�그� 이유�및�내용
해당�없음.

마. 기타�감정평가�관련�사항

본건� 기호(2)� 건물의� 감가수정은� 현상,� 관리상태,� 개보수의� 정도� 및� 장래� 이용가능년수� 등을� 고려하여� 관찰감

가법을�병용하였음.

7. 그� 밖의�사항

가. 본건� 지상의� 제시외건물은� 귀� 요청에� 따라� 감정평가하였으며,� 제시외� 건물의� 세부사항은� 현장� 실측� 및� 조

사에�의거� 하였음.

나. 본건은�공부상�면적� 및� 이용상황�등을�종합적으로�검토한�결과� 물적� 동일성이�인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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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� 대상�부동산의�개황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. 대상�물건의�개요

가. 토지

※�개별공시지가의�공시기준일은� 2025년� 1월� 1일임.

나. 건물

기호 소재지
면적

(㎡)
지목

이용

상황

용도

지역

도로

교통

형상

지세

개별공시지가※

(원/㎡)
비고

1
상삼리

331
1,238.9 대 단독주택 2종일주 세로(가)

사다리

평지
306,200 -

3
상삼리

351-1
48 대 단독주택 2종일주 세로(가)

세장형

평지
312,400

합계 - 1,286.9 - - - - - - -

기호 소재지 구조 층수 주용도 연면적(㎡) 사용승인일 비고

2
상삼리

331

블럭

스라브지붕
1층 주택 136.95 1983.04.14 -

합계 - - - - 136.95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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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� 토지가액�산출근거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. 공시지가기준법에�의한�토지의�시산가액

가. 산출개요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에� 따라� 인근지역에� 있는� 표준지� 중에서� 대상토지와� 용도지역� ․ 이용상황� ․ 주
변환경� 등이� 같거나� 비슷한� 표준지의� 공시지가를� 기준으로� 공시기준일로부터� 기준시점까지의� 지가변동률로� 시

점수정� 한� 후,� 평가대상토지와� 표준지의� 지역요인,� 개별요인� 및� 그� 밖의� 요인� 등에� 대한� 분석� 후� 필요한� 조정

을�하여�대상토지의�가액을�산정하는�공시지가기준법을�적용함.

나. � 비교표준지�선정

1) 비교표준지�선정

[공시기준일� :� 2025.01.01]

2) 비교표준지�선정�사유

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� 제14조� 제2항� 제1호에� 따라� 인근지역에� 소재하는� 표준지� 중� 대상토지와� 용도지역,� 이

용상황�및� 주변환경�등이�같거나�비슷한�상기� 표준지를�선정함.

기호 소재지 면적(㎡)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
형상

지세

공시지가

(원/㎡)

A
상삼리

348

255.5

(일단지)
대 단독주택 2종일주 세로(가)

부정형

평지
306,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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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시점수정

시점수정은� 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� 제2항� 제2호에� 따라� 비교표준지가� 소재하는� 시·군·구의� 동일� 용도

지역의�지가변동률을�기준함.

비교표준지
시·군·구� 및�용도지역

(산정기간)

변동률

(시점수정치)
비� 고

A
경상남도�양산시�주거지역

(2025.01.01� ~� 2025.09.04)

0.477%

(1.00477)

(� 1� +� 0.00417� )� x� (� 1� +� 0.00053� x�

35/31� )� ≒� 1.00477

※� 미고시된�월의�지가변동률은�고시된�지가변동률�중� 기준시점에�가장� 가까운�월의�지가변동률을�연장�적용함.

라. 지역요인�비교

본건�토지는�비교표준지의�인근지역에�소재하여�지역요인은�유사함.� (100/100� =� 1.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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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개별요인�비교

■�기호(1,3)/표준지(A)

조건 항�목 세� 항�목 격차율 비�고

가로조건
가로의�폭,� 구조�

등의�상태

폭,� 포장,� 보도

1.00
본건과�비교표준지가�

대체로�유사함.
계통�및�연속성

접근조건

교통시설과의�

접근성

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

거리�및�편의성

1.00
본건과�비교표준지가�

대체로�유사함.
상가와의�접근성

인근상가와의�거리�및

편의성

공공�및� 편익시설

과의�접근성

유치원,� 초등학교,� 공원,� 병원,

관공서�등과의�거리� 및�편의성

환경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 등

1.00
본건과�비교표준지가�

대체로�유사함.

자연환경 조망,� 경관,� 지반,� 지질� 등

인근환경
인근토지의�이용상황

인근토지의�이용상황과의�적합성

공급�및�처리시설의�

상태
상수도,� 하수도,� 도시가스�등

위험�및

혐오시설�등

변전소,� 가스탱크,� 오수처리장�

등의� 유무

특별고압선�등과의�거리

획지조건

면적,� 접면너비,�

깊이,� 형상�등

면적,� 접면너비,� 깊이,� 부정형지,�

삼각지,� 자루형획지

1.00
본건과�비교표준지가�

대체로�유사함.방위,� 고저�등 방위,� 고저,� 경사지

접면도로상태 각지,� 2면획지,� 3면획지

행정적조건 행정상의�규제정도

용도지역,� 지구,� 구역�등

1.00
본건과�비교표준지가�

대체로�유사함.
기타규제(입체이용제한등)

기타조건 기타

장래의�동향

1.00
본건과�비교표준지가�

대체로�유사함.
기타

개별요인�비교치 1.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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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그�밖의�요인�보정

1) 그� 밖의�요인�보정의�필요성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� 제2항� 제5호� 등에� 근거하여� 대상토지와� 비교표준지의� 지역요인� 및� 개별요인

의� 비교� 외에� 지가에� 영향을� 미치는� 사항을� 반영하고,� 인근지역� 및� 동일수급권� 내� 유사토지의� 정상적인� 가격

수준과� 표준지� 공시지가와의� 가격격차를� 보정하여� 평가액의� 객관성을� 유지하기� 위하여� 그� 밖의� 요인� 보정이�

필요함.

2) 관련근거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� 제2항� 제5호에� 근거하고,� 국토교통부유권해석(건설부토정� 30241-36538,�

1991.12.28)� 및� 대법원� 판례(01두3808,� 2003.02.28,� 00두10106,� 2002.03.29.)� 등에서� 인정되는� 점� 등

을� 참작함.

3) 사례자료

■�평가사례

[자료출처� :� 한국감정평가사협회� KAPA� HUB� PLUS]

기호 구분 기준시점 소재지
면적

(㎡)
지목

이용

상황

용도

지역

토지

특성

토지단가

(원/㎡)

개별지가

(원/㎡)

(1) 경매 2023.03.10
석계리

000-0
466.5 대 주상용

2종

일주

소로각지

세장형
936,000 434,400

(2)
일반

거래
2024.12.29

석계리

000-0
726 대 단독주택

2종

일주

세로(가)

부정형
776,000 390,000

(3) 담보 2022.06.21
상삼리

000
258 대 단독주택

2종

일주

세로(가)

사다리
661,000 365,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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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 거래사례

[자료출처� :� 등기사항전부증명서,� 한국부동산원�감정평가정보체계� KAIS]

기호 거래시점 소재지
면적

(㎡)
지목

이용

상황

용도

지역

토지

특성

토지단가

(원/㎡)

개별지가

(원/㎡)

#1 2023.09.22
석계리

000-00외
555 대 주거나지

2종

일주

세로(가)

사다리
908,000 394,000

비� 고
� � 거래금액� :� 504,000,000원(토지만의�거래사례임.)

� � 토지단가� :� 504,000,000원� ÷� 555㎡� ≒� 908,000원/㎡

#2 2023.10.25
석계리

000-00외
696 대 주거나지

2종

일주

세로(가)

세장형
1,170,000 433,000

비�고
� � 거래금액� :� 820,000,000원(토지만의�거래사례임.)

� � 토지단가� :� 820,000,000원� ÷� 696㎡� ≒� 1,170,000원/㎡

4) 인근지역�지가수준�및�경매�낙찰가율

(1) 인근지역�지가수준

상기� 평가사례,� 거래사례,� 인근� 부동산중개업소� 등을� 통한� 가격자료� 등을� 검토할� 때,� 인근지역의� 지가수준은�

아래와�같이� 파악됨.

구�분 지가수준 비�고

본건과�유사한�물건 750,000원/㎡�내외 - �

(2) 경매�낙찰가율

[자료출처� :� 인포케어]

지역�및�기간 경남�양산시� 2024년� 09월� ~� 2025년� 08월

구분
낙찰가 낙찰건

총감정가 총낙찰가 율(%) 총건수 낙찰건수 율(%)

단독주택 5,645,619,700 2,943,574,808 52.1 31 9 29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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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그� 밖의�요인�보정치의�결정

(1) 격차율�산정� 산식

가격�격차율 =

사례기준�표준지�단가� [=� 사례단가� ×� (사정보정)� x� 시점수정� ×� 지역요인� ×� 개별요인]

기준시점의�표준지�단가� [=� 표준지공시지가� ×� 시점수정] �

� �

(2) 격차율�산정

�

■� 비교표준지 A

구분 기호
단가

(원/㎡)

사정

� � 보정*2)
시점

� � 수정*3)
지역

� � 요인*4)
개별

� � 요인*5)
산출단가

(원/㎡)
격차율

비교사례�기준*1)

비교표준지�공시지가

평가사례

(1)
936,000 - 1.01436 1.000 0.792 751,957

2.440

비교표준지�공시지가 A 306,600 - 1.00477 - - 308,062

*1)선정사유
비교표준지와� 용도지역� 등� 공법상� 제한사항,� 이용상황,� 주변환경이� 같거나� 유사하며� 지리적

으로�인접하여�비교가능성이�높은� <평가사례(1)>을�선정함.

*2)사정보정 해당�없음.

*3)시점수정 경상남도�양산시�주거지역� (2023.03.10∼2025.09.04) 1.01436

*4)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�비교사례의�인근지역에�소재하여�지역요인은�유사함. 1.000

*5)개별요인

가로

조건

접근

조건

환경

조건

획지

조건

행정적

조건

기타

조건

개별요인

비교치

0.90 0.88 1.00 1.00 1.00 1.00 0.792

비고
� 가로조건(가로의�폭� 등),� 접근조건(인근�상가와의�거리� 및�편의성�등)에서�

� 열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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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그� 밖의�요인� 보정치�결정

상기� 제반� 가격자료를� 비교� 분석하고� 산출된� 격차율과� 본건의� 감정평가목적을� 고려하여� 그� 밖의� 요인� 보정치

를�아래와�같이� 결정함.

비교표준지�기호 그�밖의�요인�보정치�결정

A 2.44

사. 공시지가기준법에�의한�토지의�시산가액

1) 공시지가기준법에�의한�토지단가

본건� 토지의� 평가는� 공시지가� 표준지를� 기준으로� 시점수정,� 지역요인,� 개별요인� 및� 그� 밖의� 요인� 등을� 종합�

참작하여�다음과�같이� 토지단가를�결정함.

기�호
공시지가

(원/㎡)

시점

수정

지역

요인

개별

요인

그밖의

요인

산출단가

(원/㎡)

적용단가

(원/㎡)
비�고

1 306,600 1.00477 1.000 1.000 2.44 751,672 752,000 -

3 306,600 1.00477 1.000 1.000 2.44 751,672 752,000 - �

2) 공시지가기준법에�의한�토지의�시산가액

기�호 적용단가(원/㎡) 사정면적(㎡) 시산가액(원) 비�고

1 752,000 1,238.9 931,652,800 -

3 752,000 48 36,096,000 -

합�계 - 1,286.9 967,748,800 -
�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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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거래사례비교법에�의한�토지의�시산가액

가. 산출�개요

대상물건과� 가치형성요인이� 같거나� 비슷한� 물건의� 거래사례와� 비교하여� 대상물건의� 현황에� 맞게� 사정보정,� 시

점수정,� 가치형성요인�비교�등의�과정을�거쳐�대상물건의�가액을�산정하는�거래사례비교법을�적용함.

나. 비교사례�선정

■�거래사례

[자료출처� :� 등기사항전부증명서,� 한국부동산원�감정평가정보체계� KAIS]

기호 거래시점 소재지
면적

(㎡)
지목

이용

상황

용도

지역

토지

특성

토지단가

(원/㎡)

개별지가

(원/㎡)

#1 2023.09.22
석계리

122-10� 외
555 대 주거나지

2종

일주

세로(가)

사다리
908,000 394,000

비� 고
� � 거래금액� :� 504,000,000원(토지만의�거래사례임.)

� � 토지단가� :� 504,000,000원� ÷� 555㎡� ≒� 908,000원/㎡

※� 거래사정이� 정상이라고� 인정되거나� 정상적인� 것으로� 보정이� 가능하고� 기준시점으로� 시점수정이� 가능하며� 대상물

건과�위치적�유사성이나�물적� 유사성이�있어� 지역요인,� 개별요인�등� 가치형성요인의�비교가능성이�높다고�판단되

는�상기의�거래사례를�비교거래사례로�선정함.

다. 사정보정

비교사례는� 거래당사자간� 특수한� 사정이나� 개별적� 동기가� 반영되지� 않은� 정상적인� 거래사례로� 판단되므로� 사

정보정�요인은�없음.(1.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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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시점수정

시점수정은�거래사례가�소재하는�시·군·구의�동일� 용도지역의�지가변동률을�기준함.

거래사례
시·군·구� 및�용도지역

(산정기간)

변동률

(시점수정치)
비� 고

#1
경상남도�양산시�주거지역

(2023.09.22� ~� 2025.09.04)

1.558%

(1.01558)

(� 1� +� 0.00013� ×� 9/30� )� ×� (� 1� +�

0.00052� )� ×� (� 1� +� 0.00013� )� ×� (� 1� +�

0.00043� )� ×� (� 1� +� 0.00963� )� ×� (� 1� +�

0.00417� )� ×� (� 1� +� 0.00053� ×� 35/31� )

≒� 1.01558

※� 미고시된�월의�지가변동률은�고시된�지가변동률�중� 기준시점에�가장� 가까운�월의�지가변동률을�연장�적용함.

마. 지역요인�비교

본건�토지와�비교사례는�인근지역에�소재하여�지역요인은�유사함.� (100/100=1.00)



� 감정평가액의� 산출근거� 및� 결정� 의견

112025-0806-001

14

바. 개별요인�비교

■�기호(1,3)/거래사례(#1)

조건 항�목 세� 항�목 격차율 비�고

가로조건
가로의�폭,� 구조�

등의�상태

폭,� 포장,� 보도

0.97
본건이�사례�대비�

열세함.
계통�및�연속성

접근조건

교통시설과의�

접근성

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

거리�및�편의성

0.88
본건이�사례�대비�

열세함.
상가와의�접근성

인근상가와의�거리�및

편의성

공공�및� 편익시설

과의�접근성

유치원,� 초등학교,� 공원,� 병원,

관공서�등과의�거리� 및�편의성

환경조건

일조�등 일조,� 통풍� 등

1.00
본건과�사례가�대체로�

유사함.

자연환경 조망,� 경관,� 지반,� 지질� 등

인근환경
인근토지의�이용상황

인근토지의�이용상황과의�적합성

공급�및�처리시설의�

상태
상수도,� 하수도,� 도시가스�등

위험�및

혐오시설�등

변전소,� 가스탱크,� 오수처리장�

등의� 유무

특별고압선�등과의�거리

획지조건

면적,� 접면너비,�

깊이,� 형상�등

면적,� 접면너비,� 깊이,� 부정형지,�

삼각지,� 자루형획지

1.00
본건과�사례가�대체로�

유사함.방위,� 고저�등 방위,� 고저,� 경사지

접면도로상태 각지,� 2면획지,� 3면획지

행정적조건 행정상의�규제정도

용도지역,� 지구,� 구역�등

1.00
본건과�사례가�대체로�

유사함.
기타규제(입체이용제한등)

기타조건 기타

장래의�동향

1.00
본건과�사례가�대체로�

유사함.
기타

개별요인�비교치 0.854 -



� 감정평가액의� 산출근거� 및� 결정� 의견

112025-0806-001

15

사. 거래사례비교법에�의한�토지의�시산가액

1) 거래사례비교법에�의한�토지의�적용단가

비교거래사례를� 기준으로� 사정보정,� 시점수정,� 지역요인,� 개별요인� 등을� 종합� 참작하여� 다음과� 같이� 토지단가

를�산정함.

기호
사례단가

(원/㎡)

사정

보정

시점

수정

지역

요인

개별

요인

산출단가

(원/㎡)

적용단가

(원/㎡)
비고

1 908,000 1.00 1.01558 1.000 0.854 787,513 788,000 -

3 908,000 1.00 1.01558 1.000 0.854 787,513 788,000 -

2) 거래사례비교법에�의한�토지의�시산가액

기�호 적용단가(원/㎡) 사정면적(㎡) 시산가액(원) 비�고

1 788,000 1,238.9 976,253,200 -

3 788,000 48 37,824,000 -

합�계 - 1,286.9 1,014,077,2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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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토지가액의�결정

가. 토지�시산가액

구�분 시산가액(원) 비�고

공시지가기준법에�의한�시산가액 967,748,800 -

거래사례비교법에�의한�시산가액 1,014,077,200 -

나. 시산가액의�합리성�검토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2조에� 따라� 주된� 방법으로� 산정한� 가액을� 다른� 감정평가방식에� 속하는� 하나� 이상

의�감정평가방법으로�산출한�시산가액과�비교하여�합리성을�검토함.

공시지가기준법에� 의한� 시산가액이� 거래사례비교법에� 의한� 시산가액� 범위� 내에서� 합리성이� 인정되므로,� 「감정

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4조� 제1항� 및� 12조에� 의거하여� 공시지가기준법에� 의하여� 산출된� 시산가액을� 대상토지

의�감정평가액으로�결정하였음.

다. 토지�감정평가액의�결정

본건의�시장성,� 환가성�및� 안정성�등을�고려하되,� 상기�시산가액의�검토�결과� 합리성이�인정되는�공시지가기준

법에�의한�시산가액을�토지�평가액으로�결정함.

기�호 적용단가(원/㎡) 사정면적(㎡) 평가금액(원) 비�고

1 752,000 1,238.9 931,652,800 -

2 752,000 48 36,096,000 -

합�계 - 1,286.9 967,748,800 -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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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� 건물가액�산출근거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. 감정평가방법의�적용

「감정평가에� 관한� 규칙」� 제15조에� 따라� 구조,� 규모,� 사용자재,� 시공상태,� 부대설비,� 내구연한,� 이용상태,� 관리

상태� 및� 유용성� 등을� 종합� 참작한� 원가법을� 적용하였으며,� 대상건물의� 재조달원가에� 감가수정을� 하여� 대상건

물의�가액을�산정함.

2. 재조달원가의�결정

재조달원가란� 대상물건을� 기준시점에� 재생산하거나� 재취득하는� 데� 필요한� 적정원가의� 총액을� 말하며,� 대상물

건을�일반적인�방법으로�생산하거나�취득하는�데� 소요되는�일반적인�부대비용을�포함함.

가. 건축물�표준단가�참고자료

� [자료출처� :� 한국부동산연구원�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,� 2024년]

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(원/㎡) 내용년수

01-01-02-09 일반주택 벽돌조/평지붕 3 1,501,000
45

(40~50)

01-01-02-09 일반주택 벽돌조/평지붕 4 1,277,000
45

(40~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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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대상�건물�적용�표준단가

건물의� 적용� 표준단가는� 본건� 건물의� 규모,� 구조,� 사용자재의� 품질� 및� 시공방법� 등을� 기준으로� 상기� 예시된�

건물신축단가�및� 최근의�신축사례�등을�종합적으로�참작하여�표준단가를�결정함.

기호 구분 사정면적(㎡) 이용상황 구조
적용�표준단가

(원/㎡)
비고

2 1층 136.95 단독주택 블록조 1,300,000 -

다. 부대설비�보정단가

부대설비� 보정단가는� 건물표준단가에� 포함되지� 않은� 냉난방설비,� 승강기설비� 등� 부대설비의� 종류,� 현상,� 시공

정도� 등을� 감안하여� 부대설비� 보정단가를� 결정하나,� 본건� 건물의� 경우� 부대설비가� 미미하여� 상기� 표준단가에�

포함하여�평가하였음.

라. 적용�재조달원가(표준단가+보정단가)

건물의�적용�재조달원가는�대상건물의�규모,� 구조,� 사용자재의�품질�및� 시공방법�등을�기준으로�상기�건물신축

단가표� 상의� 표준단가� 및� 유사� 건물의�최근의� 신축단가�등을� 종합적으로� 참작하여� 결정한�적용� 표준단가에�보

정단가를�가산한�금액으로�결정함.

기호 구분 표준단가(원/㎡) 보정단가(원/㎡) 적용�재조달원가(원/㎡) 비고

2 1층 1,300,000 - 1,300,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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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적용단가의�산정(감가수정)

기호 구분 사용승인일
재조달원가

(원/㎡)

내용

연수

경과연수
잔존

가치율

산출단가

(원/㎡)

적용단가

(원/㎡)
실제 유효

2 1층 1983.04.14 1,300,000 45 42 35 10/45 288,888 288,000

※� 잔존가치율� =� 잔존내용연수/(총)내용연수

※� 본건� 건물의� 감가수정은� 현상,� 관리상태,� 개보수의� 정도� 및� 장래� 이용가능년수� 등을� 고려하여� 관찰감가법을� 병용� �

하였음.

4. 건물가액의�결정

기�호 구�분 적용단가(원/㎡) 사정면적(㎡) 평가금액(원) 비�고

2 1층 288,000 136.95 39,441,600 -

합계 - 136.95 39,441,6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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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� 감정평가액의�결정에�관한�의견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1. 감정평가액의�결정

구�분 기�호 적용단가(원/㎡) 사정면적(㎡) 감정평가액(원) 비� 고

토지

1 752,000 1,238.9 931,652,800 -

3 752,000 48 36,096,000 -

토지소계 - 1,286.9 967,748,800 -

건물

건물 2 1층 288,000 136.95 39,441,600 -

건물소계 - 136.95 39,441,600 -

제시외�건물 ㉠~㉦ 131.2 34,559,500 -

합� � � � 계 - - 1,041,749,900 -

2. 결정의견

본건은�제2종일반주거지역�내에�소재하는�부동산으로서�주위환경�및� 인근�토지의�이용상황�등을�고려할�때� 현

재� 이용상황은� 최유효이용으로� 판단되며� 토지는� 거래사례비교법에� 의해� 합리성이� 인정되는� 공시지가기준법에�

의한�가액을�토지평가액으로�결정하고�건물은�원가법에�의한�평가액을�건물의�감정평가액으로�결정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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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위치 및 주위환경
 
본건은 경상남도 양산시 상북면 상삼리 소재 '양산희망학교' 남측 원거리에 위치하며, 주위는 단독주택, 전·답의 농경지
등으로 형성된 지역임.
 
 
 2. 교통상황
 
본건까지 제 차량의 출입 가능하며, 인근에 버스정류장이 소재하는 등 전반적인 교통상황은 보통임.
 
 
 3. 형태 및 이용상태
 
기호(1) : 사다리형 평지인 토지로서 현황 단독주택 건부지로 이용중임.
기호(3) : 세장형 평지인 토지로서 기호(1)의 부속토지로 이용중임.
 
 
 4. 인접 도로상태
 
기호(1) : 본건 동측 및 북측으로 폭 약 4미터 내외의 포장도로에 접함.
기호(3) : 본건 동측으로 폭 약 4미터 내외의 포장도로에 접함.
 
 
 5.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 
기호(1,3) : 제2종일반주거지역, 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 제한지역)<가축분뇨의 관리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>
 
 
 6. 제시목록 외의 물건
 
없음.
 
 
 7. 공부와의 차이
 
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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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 
임대관계 : 미상임.
기타사항 : 없  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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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건물의 구조
 
구조 : 블록조 슬래브지붕 지상1층 건물로서
 외벽 : 적벽돌 쌓기 마감 등
 내벽 : 벽지 붙임, 일부 타일 붙임 등
 창호 : 샷시 창호 등임.
 
 
 2. 이용상태
 
단독주택으로 이용중임.
 
 
 3. 설비내역
 
난방설비, 위생 및 급·배수설비 등이 구비되어 있음.
 
 
 4. 부합물 및 종물
 
별첨 "지적개황도"와 같이 ㉠~㉦이 소재함.
 
 
 5. 공부와의 차이
 
없음.
 
 
 6. 기타 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 
임대관계 : 미상임.
기타사항 : 없  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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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[별지제1호서식]<개정2023. 8. 1.>

※표시항목은총괄표제부가있는경우에는적지않을수있습니다.
297㎜×210㎜[백상지80g/㎡]

전은정
양산시상북면상삼리331 1 / 2

2011.7.19.

731227-2****** 주소변경

이상국
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상삼1길68 1/2

2020.4.3.

691125-1****** 소유권이전

건축물현황 소유자현황

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(㎡)
성명(명칭)

주소 소유권
지분

변동일
주민(법인)등록번호

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 변동원인

이등(초)본은건축물대장의원본내용과틀림없음을증명합니다.
발급일: 2025년 8월6일

담당자:
전 화:

주1 1층 블럭 주택 136.95

-이하여백-

일반건축물대장(갑)

건물ID
2120043570019630

고유번호
4833033025-1-03310000

명칭 호수/가구수/세대수
0호/1가구/0세대

대지위치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상삼리 지번
331

도로명주소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상삼1길68

※대지면적
0 ㎡

연면적
136.95 ㎡

※지역 ※지구 ※구역

건축면적
136.95 ㎡

용적률산정용연면적
㎡

주구조 주용도 층수
136.95 블럭 주택 지하:층,지상: 1층

※건폐율
0 %

※용적률
0 %

높이
m

지붕 부속건축물 동
스라브 ㎡

※조경면적 ※공개공지·공간면적 ※건축선후퇴면적 ※건축선후퇴거리
㎡ ㎡ ㎡ m

인
양산시장

(2쪽중제1쪽)

발급확인번호 : MAML-AHAY-AGME-KOLX-TKLZ발급확인번호 : MAML-AHAY-AGME-KOLX-TKLZ



(2쪽중제2쪽)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[별지제1호서식]

※표시항목은총괄표제부가있는경우에는적지않을수있습니다.

건축물관리현황

관리계획수립여부

건축물관리점검현황

종류 점검유효기간

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(등록)번호

건축주

설계자

공사감리자

공사시공자
(현장관리인)

변동사항

변동일 변동내용및원인 변동일 변동내용및원인

김국경

1983.4.14.

인허가시기

허가일

착공일

사용승인일

2011.1.12. 건축물대장기초자료정비에의거(층별개요(주/부속일련번호:̀

` -> `1`))직권변경

2011.10.7. 건축물대장기초자료정비에의거(표제부(건축면적:̀0` ->

`136.95 ,̀용적율산정용연면적:̀0` -> `136.95

)̀)직권변경

-이하여백-

※건축물인증현황
인증명 유효기간 성능

특정건축물정리조치법:1983.01.14

-이하여백-

비적용

미해당

※하수처리시설
※급수설비(저수조)
구분 수량및총용량

형식 지상 개
㎥

용량 지하 개
㎥

※주차장

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

자주식
대 대 대

대

㎡ ㎡ ㎡

기계식
대 대 대
㎡ ㎡ ㎡

전기차
대 대 대
㎡ ㎡ ㎡

건축물구조현황

내진설계적용여부 내진능력

특수구조건축물 지하수위

G.L m
기초형식 [ ] 지내력기초 t/㎡) 구조설계해석법: [ ] 등가정적해석법

[ ] 파일기초 [ ] 동적해석법

승강기

승용
대

비상용
대

대지위치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상삼리 명칭 호수/가구수/세대수
0호/1가구/0세대

지번 지번관련주소 도로명주소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상삼1길68

331
도로명주소관련주소

그밖의기재사항

발급확인번호 : MAML-AHAY-AGME-KOLX-TKLZ발급확인번호 : MAML-AHAY-AGME-KOLX-TKLZ


